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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1.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

하고노동가치및사회적인식과현실적인처우가낮을뿐만아니라

권리침해사례도빈번히발생하고있는실정임.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중요한일원으로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과관련한복지증진을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의근거를마련함.(안제6조제1항제4호)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및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함.(안 제10조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개정안은장기요양요원의돌봄에대한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

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의 저평가 및 사회

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고, 돌봄서비스 제공시에 권리 침해 사

례도빈번히발생하고있는실정으로,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시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
------------------
------------------
-----------.



◦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규정되어있는 ‘장기요양기

관에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

행하는자’로서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해당됨.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에따른요양보호사자격증을취득하고장기요양기관에소속되어노인등

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음.

◦ 그러나그동안장기요양요원에대한인식은간병인이나가사도우미로

인식하는등사회적으로낮은인식으로인해근로조건과처우가열악

한실정이며근무환경의개선에대한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왔음.

-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4. ------------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

■ 지원 예산(사업)액



나. 센터의 기능(안 제10조제5호)

◦ 복지재단 2019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로 고령이고 이들은 업무 중 아프거

나 다친 경험이 약 18%, 아파도 일한 경험의 경우도 25%로 조사

되었음.

◦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 현장에서 부

당한 노동 경험은 전반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신체

폭력과 성희롱,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은 자주 벌어지지 않았고,

부당한 심부름요구는 방문요양에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은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예산(천원) 비고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계 3,595,826
사회복지사업보조 1,236,166 종합지원센터(서북) 및 쉼터(2) 운영
민간위탁금 1,808,660 서남‧동북‧동남 지원센터 및 쉼터(3) 운영
기타자본이전 및 
민간위탁사업비 551,000 쉼터 3개소(서남‧동북‧동남) 신규 설치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따라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그 의의가 인정된다고 사료됨.

■ 운영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치 규모 종사
자 운영주체

설치일
(개소식

)
현 

위탁기간

지
원
센
터

광역+서북권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280.7㎡ 10명
은평구청(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13. 9.1.(‘13.11.1)

’15.1.1.~’19.12.31.

서남권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213.8㎡ 4명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윤혜연)

’16.7.25(’16.11. 8) ’16.7.25~’19.7.24.

동북권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311.22㎡ 4명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대표: 김성희)

’17. 7. 1(’17. 9.26)
’17.7.1.~’20.6.30

동남권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298.86㎡ 4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17.10.1(’17.12.21)
’17.10.1.~’20.9.30

쉼
터

서북권쉼터1호
인사동 쉼터 종로구 209.5㎡ 2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18.2.13(‘18.4.26)

’18.2.13.~’19.12.31
서남권쉼터1호

화곡동 쉼터 강서구 297.28㎡ 2명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윤혜연)

18.2.23(‘18.4.19)
’18.2.23~

’19.7.24.



구  분 시 설 명 위치 규모 종사
자 운영주체

설치일
(개소식

)
현 

위탁기간
동남권쉼터1호 능동 쉼터 광진구 183.2㎡ 2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18.10.10(‘18.11.13)

’18.10.10.~’20.9.30
동북권쉼터1호 노원 쉼터 노원구 249.69㎡ 2명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대표: 김성희)
‘18.11.7(’18.11.22)

’18.11.7.~’20.6.30
서북권쉼터2호 마포 쉼터 마포구 190.33㎡ 4명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
’18.12.10(18.12.20)

’18.12.10.~’19.12.31
■ 센터의 주요활동

구    분(’19.5) 종합지원센터 서남 지원센터 동북 지원센터 동남 지원센터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370회/ 4,822명 411회 / 4,306명 253회/ 2,805명 211회/2719명
돌봄종사자 권익옹호 145회/ 10,866명 565회 / 798명 335회/ 1,489명 520회/814명
좋은돌봄 인식개선 61회/ 983명 29회 / 490명 12회/ 146명 29회/1,485명

홍보 등 센터기능강화 280회/ 68,218명 583회 / 30,789명 234회/58,649명 1,027회/17,619명
정책기획(종합센터만 해당) 44회/ 176명 - - -

■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18. 12월말) 

구      분 계 서북권
(6개구)

서남권
(7개구)

동북권
(6개구)

동남권
(6개구)

어르신돌봄종사자(수) 84,564 12,603 27,943 23,490 20,528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에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은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인식

하는 등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첨부

자료 1 참고).

◦ 조례의 제정이유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

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요

원의 ‘복지증진을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사업’이라 규정한 현행 조

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위한개정안은타당하다 사료됨.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의 급증
  ▶´08년 1만 9천명에서 ´17년 8만 9천명으로 4.6배 증가

(단위 : 명)
구분(서울) 주민등록인구 65세이상인구 등급신청자 등급인정자 급여이용자

65세인구대비
급여이용률(%)

2008년 10,200,827  898,700 48,781 29,408  19,482 2.2
2017년 10,124,579 1,365,126 123,837 99,959 88,998 6.5

- 자료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서울시복지재단) 인용 (서울통계. 연도별 장기요양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 ´17년 대비 향후 ´20년 1.3배 → ´30년 3배 → ´40년 4배로 증가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서울시인
구

10,124,579 9,635,114 9,545,279 9,428,800 9,264,390 9,063,044
노인인구 1,365,126 1,480,008 1,860,050 2,212,394 2,519,307 2,788,590
장기
요양
서비
스이
용률

기본
추계
(A)

88,998 93,410 123,129 155,127 191,157 234,962
증가비 1.19 1.57 1.98 2.44 3.0

증가
반영
추계
(B)

88,998 104,208 169,302 213,300 262,841 323,072
증가비 1.33 2.16 2.73 3.36 4.13

- 자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 추계 (서울시복지재단 문혜진, 2018)
  ‧ (A)기본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17)를 2017년 성별, 연령 이용률로 적용한 값
  ‧ (B)이용률 증가 반영 추계는 보건복지부 이용률 증가목표인 2020년 9.6%,  2025년 11%를 적용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구조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한계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 2,285개소(́12년) → 3,040개소(́17년)

참 고 1 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쉼터 쳬계도



(단위 : 개소)
구분(서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285 2,434 2,586 2,807 2,957 3,040
재가 1,809 1,913 2,047 2,254 2,426 2,516
시설 476 521 539 553 531 524

 - 전국적으로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여원의 급여 부당청구 발생1) 

▶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요양수가로 기관 재정 부실
-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역부족

(단위 : 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저시급 (4,860)

7.2%
(5,210)

7.1%
(5,580)

8.1%
(6,030)

7.3%
(6,470)

16.4%
(7,530)

10.9%
(8,350)

요양수가 
(시설기준) (48,627) 

0.5%
(48,847) 

6.5%
(52,037) 

1.7%
(52,927) 

4.0%
(55,053) 

9.9%
(60,487) 

6.1%
(64,163) 

1) 출처 : 2018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윤경 국회의원 보도자료(’19.5.2) 인용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찬성9명, 반대 0명】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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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6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동식, 김용연, 김상훈,

유 용, 김태수, 김소양, 이정인,

채유미, 김혜련, 이영실, 서윤기,

오현정, 봉양순, 김화숙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을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복지 증진을”을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

위를 향상시키기”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

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

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4. ------------------- 처

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

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제1항제4호를 개정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0조(센터의 기능)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은 기추진사업이므로 

발생하지 않음(붙임 참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2019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안 제10조제6호 관련)

 사업목적

○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교육,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수준 향상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

례」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의설치및운영)

○ 사업내용

- 건강증진·직무향상·리더양성 교육 등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 시민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

- 고충상담, 취업상담 등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 소요예산 : 3,795,826천원

- 종합센터운영비, 임대료, 쉼터운영비/ 쉼터 3개소 추가조성

보증금/ 쉼터 추가조성 리모델링비 등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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